
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4. 7. 16.>

부패범죄(제2조제1호 관련)

1. 「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

죄

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부

패행위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형법」 제122조, 제123조, 제127조, 제141조, 제227조 및 제229조(제227조

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당

하는 죄

나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

마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

3.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0조에 해당하는 죄

나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28조의2

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제2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

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

까지에 해당하는 죄

마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7조, 제88

조, 제88조의2, 제89조, 제90조에 해당하는 죄

바.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죄

사. 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

전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

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

말한다) 제86조에 해당하는 죄

4.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0호(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

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3항제2호, 같은 조 제6항 및 제257조에

해당하는 죄

나. 「정당법」 제50조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정치자금법」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



5.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제2항에 해

당하는 죄

나. 「병역법」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약사법」 제94조제1항제5호의4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의료법」 제88조제2호 및 제89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

6. 보조금ㆍ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고용보험법」 제1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

나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죄

다. 「사립학교법」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죄

라.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제38조에 해당하는

죄

7. 범죄수익ㆍ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: 다음 각 목의 죄

가.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

죄

나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죄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

여 처벌하거나 준용 또는 신분을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

※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범죄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

하여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
